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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

[12번] Q. 9월 모의고사 12번 3번 지문은 "침해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일부

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균등침해 하는

것으로 성립될 수 있다" 라고 하고 있으며, 이 지문은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

아닌 이상 비침해라고 해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출제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"구성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

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, 그 구성을 생략한 기술에서도 발명의 과제해결 원리가

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므로, 그 구성의 생략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

나타내고 그 구성의 생략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나머지

요건을 충족한다면 균등한 구성으로 봄이 논리적이다"(2015라20318)라고 판시하였습니다.

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에도 균등침해가 성립될 수

있다고 생각되기에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.

답변)

1차 객관식은 대법원 판례를 옳은 지문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. 생략발명은 대법원

판례에 따르면 직접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. 문의주신 2015라20318 은 하급심

판결로서 실질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 이를 근거로 1차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. 다른

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1차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에

따라 정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.^^


